
정보보호제품
신속확인 제도

* 심의 결과 ‘적합’ 판정 시 신속확인서 발급
* ‌�심의결과 ‘보류’판정 시 10일 이내 판정 사유 보완 후 1회에 한해 재심의  

요청 가능

신속확인 심의 절차

신속확인 심의 기준

신청인 발표 종합 판정

• 문서 기반 발표
• Q&A

적합/보류/부적합
판정

문서 심의

• 제품 기능설명서
• 보안 점검 결과 등

유효기간 : 2년

신속확인 제품 확인 방법

문의처

신기술 및 
융복합제품 
해당여부

제품의
기능

제품의
안전성

제품 유지보수
방안의 적절성

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

정보보안제품인증

정보보호제품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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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확인서 발급

• 심의결과 ‘작합’일 경우,
  신속확인서 발급
  (유효기간 2년)

• 발급 사실 홈페이지 게시

신속확인 신청

• 신속확인 신청서 및
  첨부서류 제출

• 신속확인 서류 검토

신청인

심의위원회

• 신속확인심의위원회   
  안건 상정

• 제품 설명

• 신속확인 심의 의결

신청인

기업 사전준비

• 보안 점검
  - 취약점 분석 평가
  - 소프트웨어 
     보안약점 진단

• 기능 시험

신청인

신청인

대상여부 검토

• 제품 기능설명서 
  제출

•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

• 검토결과 통지서 발급

신청인

약 1.5~2개월 소요 (신청~확인서 발급)

1~2주 2~6주 1주 4~6주 1주

점검 및 시험 결과

•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서
• S/W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
• 기능 시험 확인서

기능 시험신기술 및 융·복합 제품 보안 점검

취약점
분석 평가

S/W
보안약점 진단

•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
• 최초 점검 시험 → 기업의 보완조치 → 이행 점검 시험

• 전체 기능 중 주요 기능에 대한 정상 구현 및 동작 여부 시험
  * GS인증서로 대체 가능

보안 점검 기관 (고시 107항) 기능 시험 기관 (고시 109항)

정보보호
전문서비스 기업

정보시스템
감리법인

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
(CC평가기관)

ISO/IEC 25051
규격 보유

ISO/IEC 25023
규격 보유

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
(GS인증기관)

KOLAS 공인시험기관

보안 점검 기능시험 

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신속확인 주요 절차

신속확인이란? 

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·복합 
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을 확인하는 제도

* 관련 근거 : 정보보호시스템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고시

* ‌�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정부공공기관 분류체계에 따라 ‘나’, ‘다’ 그룹 
신속확인 제품 도입 가능

* ‌�가’그룹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운영 가능

기존 인증제도에서

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
융·복합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

신속확인 대상 요건

* ‌�취약한 운영체제(Window7 등) 또는 낮은 커널 버전(리눅스 커널 2.X  
기반 등)을 사용하는 제품은 국가·공공기관 도입이 불가하므로 신속확인  
신청 전 미리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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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이 없는
신기술 및 

융·복합 기술 적용

2

제품의

형태

3

정보보호

기능 有

신속확인 사전준비 사항


